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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20점 기준)

인정 어학

TOEIC TOEIC-
S

NEW
TEPS TEPS-S OPIC TOEFL G-TELP

(레벨2) JPT 신 HSK

20 990-980 AM 이상 600-504 100-76 AL 120-116 99 990-980 6급 
300-210

19 975-965 503-458 75-70 115-114 98 975-965

18 960-950 457-428 69-66 113-111 97 960-950 6급 
209-195

17 945-935 AL 427-406 65-64 IH 110-109 96-95 945-935

16 930-920 405-389 63-62 108-107 94-93 930-920 6급
194-180

15 915-905 388-378 61-60 106-105 92-91 915-905

14 900-890 377-362 59-58 104-103 90-88 900-890 5급 
300-210

13 885-875 IH 361-352 57 102-101 87-86 885-875

12 870-860 351-342 56 IM3 100-99 85 870-860

11 855-850 341-336 55 98 84-83 855-850

10 845-835 335-327 54 97-96 82-81 845-835

9 830-820 326-319 53 95-94 80-79 830-820

8 815-805 318-311 52 93-92 78-77 815-805

7 800-790 310-304 51 91-90 76-75 800-790 5급 
209-195

6 785-775 IM3 303-297 50-49 89-88 74-72 785-775

5 770-760 296-290 48 IM2 87-86 71 770-760

4 755-745 289-283 47 85-84 70-69 755-745
5급 

194-180

3 740-730 282-277 46-45 83-82 68-67 740-730

2 725-715 276-270 44 81 66-65 725-715

1 710-700 IM2 269-264 43 80-79 64 7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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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가.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2. 비수도권 지방학교 인정기준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본·분교 여부 조회 가능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

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http://www.academy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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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이란

 ◦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편견 요인을 수집·

활용·제한하지 않는 채용 방식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예시

 ※ 경력사항과 관련한 직장명은 기재 가능(단, 경력사항이 학교 경력일 경우 ○○대학교로 블라
인드 처리하여 작성)

종목 주요 위반 예시

출신지역
‣출신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예시) 인천에서 태어나~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삼형제 중 맏이로~

학교명
‣출신학교를 언급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예시) 한국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를 전공한 저는~ 

성별

‣의무복무에 관한 내용 등 특정 성별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예시) 사회복무요원, 통신병, 운전병 등(간부가 아닌 병사의 보직)으로 
복무하며~, 훈련병, 이병, 일병, 병장 시절 훈련중에~, 같은 조의 형이, 
저는 여성리더로써~

생년월일
(연령)

‣나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예시) 저는 29세 지원자입니다,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18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신체조건
‣키․체중 등 신체조건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예시) 185cm가 넘는 큰 키를 이용하여~ 

종교
‣종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예시) 교회 청년부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성명
‣자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예시) 한국석유관리원 채용에 지원하게 된 홍길동입니다, “길동씨는 참 
꼼꼼하네”라는 이야기를 듣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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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발송됩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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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이의 신청서

성    명

응시번호

연락처

이메일

채용유형

전형구분

전 형 일

이의신청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술 및 채용비리 증빙 첨부 필수)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888888888별표 8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제제제제제제제제999999999조조조조조조조조조(((((((((결격사유결격사유결격사유결격사유결격사유결격사유결격사유결격사유결격사유))))))))) 한국석유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02.23>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임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